
우리나라 의료기관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이 인 숙



우리나라 의료기관 규제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

지도 손 명 세 교수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0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행정학과

이 인 숙



이인숙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0년 6월 일



차 례

국문요약 ⅳ

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및 한계점 3

제 2 장 행 정규 제에 관한 이론 적 고 찰 5

1. 규제행정 5

2. 규제법규의 실패 8

3. 규제집행상의 실패 11

4. 소 결 12

제 3 장 의 료기 관의 운영 현황 및 문 제점 13

1. 의료법인의 성립 13

2.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 13

3. 의료기관의 개념 15

4. 의료기관의 종류 16

5.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 18

6. 의료기관의 조세에 관한 법규 38

제 4 장 외 국의 의료 기관 의 규 제관 련 법 규 고 찰 44

1. 미국 44

2. 일본 50

3. 프랑스 54

- i -



제 5 장 우리나라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규제법규 개선방안 57

1.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의 개선방안 57

2. 의료기관의 조세 관련법규 개선방안 71

제 6 장 결 론 75

참고문헌 78

=abstract = 80

- ii -



표 차 례

표 1. 의료인력의 현황 19

표 2.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21

표 3. 병원인력관리와 관계된 법률 26

표 4. 연도별 지정진료기관 현황 29

표 5. 원무관리와 관계된 법규 30

표 6. 의료관리와 관계된 법규 34

표 7. 적출물 종류별 발생량 36

표 8. 연도별 적출물 발생량 추이 36

표 9. 1998년 적출물 처리현황 37

표 10. 시설관리와 관계된 법규 37

표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42

표 12. 일본의 의료세제 특별조항에 대한 규정 52

표 13. 각 나라의 의료와 관련된 법 56

표 14. 제도비교 63

- iii -



국 문요 약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관계법규는 의료기관의 자율성보장의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그 내용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또한 부

인할 수 없다.

이에 이 연구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관련 법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하였다. 그 고찰의

순서는 먼저 행정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의료기관의 현황을 살

펴본 후, 의료기관에 관한 규제관련법규를 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와

조세에 관련된 법규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다음으로 외국의 의료기관

의 규제관련 제도와 비교해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

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앞서 살펴 본 규제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는 순으로 서술하였다.

먼저, 인력관리 관련 법규에서는 현실성 없는 의료인의 법정 정원책정

등을 규정한 의료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원무관

리에 관한 법규에서는 국민의료보험의 출범을 계기로 의료보험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고찰한다. 그리고 의료관리에 관련한 법규에서 가장 광범위

하게 논의되는 부분인 의료법은 의료관련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는 바 그 중 가장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부

분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또한 최근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약사법상

의 의약분업제도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의료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 관련법규에서는, 의료법인의

영리성의 여부에 있어 각종 과세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

에, 우선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을 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

한 판단은 단순한 법률조항에 한정하기보다는 의료기관이 사회나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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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

다.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에 나타나는 세제를 보면 의료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영리법인과 거의 비슷한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는 실정인 바, 이

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적용시켜서 공익법인이 누

리는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 병원의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관점으로 개선방

향을 설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는 일정정도 마련되어

야 할 것이나 그 규제가 과도하고 불합리할 때에는 오히려 그 규제의 본질

을 왜곡하게되는 점을 주목하여, 의료기관을 과거와 같이 규제의 대상으로

만 보는 시각을 탈피하여 신뢰를 기초로 재정적 지원 등 공익성을 제고해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 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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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가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연히 그 구성원인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

해지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다. 그래서 오

늘날 사회복지 및 공익증진에 대해 국가는 계속적인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게된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증대되고 있는 오늘날, 보건의료정책에 국가의 개입을 불

가피하게 하였고, 이는 곧 법규범을 통한 체계화로 구체화 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가 시민생

활에 광범위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려, 개입하게 됨으로써 국가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 사회계획, 경제통제, 재화의 재분배 등을 위한 중요한 수단

으로서 법적 도구가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이러한 법적

도구가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책적 이념과 상관없이 사용

되어질 때는 시장의 기능을 왜곡하고 원래의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

과를 초래하게 될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규율하고 있는 의료관계법규에

있어서도 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주된 이유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 더불어 보건의료복지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국가가

과도한 규제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률들을 제정해 왔기 때문

이다.

그 결과 현재 형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률이 제정되고 집행됨

으로써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있고 심지어는 고사위기에 처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에 관한 부분을

민간에서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없었으며, 규제

일변도의 의료정책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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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약화시키고 의료수요자인 국민에게는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

사실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 기간 동안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략산업을 빠른 시일 내에 육성하는 과정에

서 정부가 경제발전을 선도함으로써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여나 통제

는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세계화로 특정지워지는 1990년대부터는 이른바 국경없

는 무한경쟁시대 가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정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메커니즘으로는 우리의 발전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고 선진

경제로의 진입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 경제개발기에 형성된 정부주도형 각종 제도와 규범들을 국제화·정보

화 등 새로운 여건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혁하여야 할 시대적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법률과 절차를 개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96년 보건복지부내의 보건복지제도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규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

하기 위한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시켜 왔고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의료보험제도의 경직적인 운영과 소비자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등의 예에서 보듯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와 규범들

로 인하여 의료기관은 그 재정적 기반의 취약성에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

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큰 흐름인 탈 규제적인 추세와 민간의 창의력 존중

정책으로까지는 전환되지 못한 측면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특히 최근 의료상황이 의약분업, 지불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 급변하고 있

으므로 의료기관 특히 의료법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법규들에

대한 제, 개정과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의료기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직면하게되는 행정규

제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



2 . 연구방법 및 한계점

가 . 연구방 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민편익 중심의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민간의 경쟁

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장치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행정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서 규제행정을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해

보고 다음으로 법규를 통해 이루어지는 정부규제가 실패한 원인들을 살펴

본다.

그리고 제3장의 우리나라 의료기관(의료법인)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에서

의료기관의 개념과 종류등을 살펴보고, 의료기관에 관한 규제관련법률들을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와 조세 관련법규로 나누고, 종적인

측면에서 규제관련 법률들의 변화과정과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나아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에서는 병원 인력관리법규, 원무관리법

규, 의료관리법규, 시설관리법규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규제법령의 문제

점을 살펴보고, 의료기관의 조세관련법규에서는 우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

인의 구별을 통해 그 납세의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을 파악해서 현 조세체계에서의 위치와 그 문제점을 짚어 본다.

그리고 4장에서는 횡적인 측면에서 미국, 일본등 외국의 의료기관의 행정

규제와 조세관련 규제제도를 살펴보고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규제법령 및 조

세관련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 연구의 제 한점

우리나라의 의료법인을 규제하는 방식은 그 형식과 종류면에서 비교적

복잡·다기하다. 그리고 또한 의료법인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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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체계가 다르다. 이는 우리의 의료정책이 건국당시부터 일관성과 체계

성의 확립 하에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규제영역

을 크게 몇가지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바, 개개의 법규들

이 단지 한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각 영역들이 명확하게 구

분되는 것도 아니어서 분류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는 앞으로 의료관련 법규들을 제정할 때에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 도

출할 수 있는 좋은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각종 의료관련 규제법령들이 조정과 개정의 검토대상이 되

었거나 될 예정으로 있고, 특히 보건의료 관련법률들의 모법으로서의 성격

을 가지는 보건의료기본법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등, 입법정책의 큰 틀

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를 계속 주시·고려하

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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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행정 규 제에 관 한 이론 적 고찰

1 . 규제행정

가 . 서

행정은 공익이라는 최고이념을 추구해야 하며 이 공익이라는 가치는 효

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양대이념의 조화있는 추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행정

규제에 있어서 이러한 어느 하나의 이념이 상실될 경우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다. 실제 행정규제의 많은 부분이 법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정부의 규제는 입법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공공선택을 반영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규제행정영역에서 문제되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함축을 가진 사회가치라기 보다는 당면한 국가공동체적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한 정책적 선택이기 때문에 규제의 결정은 각 집단의 이해관계의 반영이

라는 현실을 통해 이루어진다.

나 . 규제 행정의 의의

규제행정의 개념에 관해서는 아직 일치된 설명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규

제행정은 국민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생활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

여 국민생활을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유도·보호·조장·조정)하는 행정활

동으로 설명된다.(한견우,1996) 실정법(기업활동규제의완화에관한특별조치

법 제2조2호)에 의한 행정규제의 개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

적으로 개입하는 것 을 말한다.

규제행정은 적극적으로 사회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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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개인의 사회·경제활동에 대하여 규제적으로 개입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규제행정은 일정한 행위를 명령·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일

정한 법률관계를 형성·변경·소멸시키는 등 권력적 작용성을 띤 경우가

보통이지만, 비권력적 수단에 의한 경우도 있다(권고등 행정지도 또는 지

침적 행정계획의 수단). 그리고 조세정책·재정정책·금융정책·토지정책

등도 규제행정의 간접적 수단이 되기도 한다.

다 . 규제행 정의 특성

규제행정은 복잡·다양하고 매우 유동적인 경제질서 및 생활환경을 일정

한 방향에로 유도·발전시키기 위한 작용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법

령, 즉 규제행정법은 다른 행정작용에 비하여 많은 특성을 가지는 바(석종

현,1997), 이는 형식상의 특성과 내용상의 특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형식상의 특성

1) 위임입법

규제작용은 나날이 발전하는 유동적인 경제질서 및 생활환경을 규제·조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구체적인 내용을 형식적 법률로 규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규제행정의 근본방침은 법률에서 규정하되, 구

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행정입법의(대통령령, 총리

령, 부령) 형식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이상규,1995)

2) 개괄조항

규제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복잡·다양한 경제현상 및 생활환경을 포괄

적으로 규율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유동적인 변화에 따라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안되므로 불확정개념을 규제작용의 요건으로 하거

나, 관련되는 여러사항을 일괄하여, 규율대상으로 규정해 놓고 구체적인 조

- 6 -



치는 행정청의 전문적이고 기능적인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정은 규제행정에 있어서의 규율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형해화하여 경제

관청의 권한을 확대하게 하며, 여기에서 규제작용의 적법성의 확보와 권익

구제가 특히 문제되는 것이다.(박윤흔,1997)

3) 입법목적의 명시

규제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개괄조항을 많이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

용의 규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개요입법(Skeleton legislation )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목적을 명백하게 규정함으로써 당해 법률전체의 취지

를 분명히 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법률의 제1조에서 목적 이라는

제목 하에 규정하는 것이 곧 그것인 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당해 법규정의

해석 및 행정입법의 지침이 된다.(이상규,1997)

(2) 내용상의 특성

1) 종합성·계획성

규제행정의 대상인 사회·경제현상은 매우 복잡·다양하면서도 각각 독

립되어 있다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따라서 규제대상

의 영역과 유기적인 관련을 갖는 각 행정부문이 협동하여 모든 행정수단이

특정한 규제목표의 실현에 연결되도록 종합화 할 필요가 있다.(석종

현,1997)

2) 수단성·기술성

규제법은 상술한 바와 같이 소극적으로 행정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기능

보다도, 적극적으로 지향할 경제질서 및 생활환경의 방향 등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적 내지 기술적인 법으로서

의 성격이 강하다.(이상규,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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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윤리성

규제행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은 개인의 영리성에 입각한 자발적인 경제

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조장 또는 억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실효성

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의 규제목적에 협력하는 개인의 사회·경제윤리의

고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규제행정법은 특히

강한 윤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 규제법규의 실패

규제법규가 애초에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환경

의 급속한 변화와 강력한 사적 이해집단의 압력, 규제기관 관료의 판단력

부족 등으로 그 시행과정에서 법규의 본래목적을 왜곡시키고,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긍정적 기능을 나타내는 규제

법규라 할지라도, 그것이 동시에 불필요하고 지나친 비용을 부담시키고 불

합리와 부정의를 부산물로 양산해내며 원활히 기능하는 규제체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적은 이익만을 가져다 준다면 그 규제법규는 실패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행정국가 체

제하의 많은 규제정책 영역에서는 행정입법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

구하고 법규제정자들의 잘못된 진단과 빈약한 정책분석 또는 정치적 지지

나 정책적 입장의 변호를 위해 특정 이익집단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함으

로써 부적절한 정보에 기초한 법규가 제정되어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

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으로 이러한 규제법규

의 구체적 실패사유를 살펴보면 현재의 규제행정이나 그 법령의 문제점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가 . 이익집 단의 이해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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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사적인 부나 자원의 이전을 가져오는 규제법규들은 실패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법규들이 설사 재분배나 경제적 생산성의 제

고 등과 관련되는 공익적 정당화 사유와 다소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

체적인 결과가 사익적 이해를 더 타당한 것으로 만든다면 그러한 규제는

공익을 증진시킨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나 . 잘못된 판 단과 정책분석의 부 족

규제프로그램은, 법규제정자들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빈약한 정

책분석 또는 부적정한 정보에 기초하여 법규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실패하

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규제실패는 특히 법규제정자가 지속적인

분석의 뒷받침 없이 일회적인 사건의 발생에 따른 강력하지만 단기적인 공

공의 항의에 급속히 대응하거나 정책분석이나 기술적 측면이 복잡한 분야

에서 특정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규제법규들을 제정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유형의 실패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제에 대한 역효과를 고려하

지 못했거나 규제수단의 문제해결에 있어서의 부적절성과 불합치에 의해

야기되는 것이 보통이다.(오승준,1993)

다 . 위험관 리로서의 인식이 아 닌 타협 불가능한 권리로 서의 인식

많은 규제법규들이 규제적 목적에는 예민한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한 목

적의 성취를 저해하는 여러 장애물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지역적 다양성,

산업유형별 상황의 상이성, 규제목표와 관련되거나 저촉되는 다양한 다른

사회적 목표와의 균형에 대한 요구,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서의 제한 등의

문제는 규제법규의 제정과 집행에서 반드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요소

들이다. 그러나 규제법규는 실제와는 달리, 때때로 규제편익은 불가양하

고 따라서 타협이 불가능한 권리인 것처럼 취급하여 다른 고려요소와의 관

계에서의 유연성을 상실하게 하고 다른 고려요소의 관점에서 실패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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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규제편익의 중요성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하지

만 다른 사회적 목표나 장애요소, 방법론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고 강행되

는 규제프로그램은 결국 실패로 끝나기 마련이다.

라 . 복합적 인 규제효과와 예기 치 못한 결과

규제의 실패에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법적 간섭의 복합적 체계적

영향을 법규제정자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도 있다. 건강과 안전을 위

하여 새로운 위험을 규제하는 것은 기존의 위험을 영속화시킬 가능성이 있

으며 따라서 오히려 건강과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현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의 규제대상의 설정은 심각하게 왜곡되거나 과도한

규제를 초래하기 쉽다. 물론 규제법규를 통한 재분배의 노력이 언제나 실

패할 것이라는 생각은 그것이 언제나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만큼 근시안적

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규제법규의 제정자들이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복잡하며 종종 왜곡되기도 한다.

마 . 법규의 모 순과 불일치

어떤 규제법규는 대상이 동일하거나 목적상 동일한 원리에 의해 규율되

어야 함에도 이를 규제하는 법률들간에 부조화, 모순 저촉이 있어서 실패

하기도 한다. 즉 법규의 모순과 불일치가 규제실패를 초래하는 것이다.

규제체제의 조화의 결여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책임감과 호응도의 감소 및

규제자측의 내부적 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며, 그만큼 모순없고 일관성있

는 규제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어렵게 만든다.

바 . 상황의 변 화

규제법규는 규제법규 제정당시의 사실관계와 법적 구조 및 사회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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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규제법규의 전제나 배경

이 되었던 이러한 상황들은 쉽사리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법규

는 폐지되지 않은 체 여전히 실정법규로 남아 있다. 법규의 입법자는 이

러한 상황변화에 늘 민감하게 대응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3 . 규제집행상의 실패

정책규제는 규제법규 자체가 적절하다 하더라도 그 법규의 집행과정에서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집행상의 실패란 규제수단 선택의 부적합성과 규

제행정절차의 민주성과 통일성의 결여를 의미한다. 즉 규제가 아닌 보다

나은 정책수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발상과 보수성에 기인

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특정 정책목적을 추구하는데 오

히려 방해가 되는 규제가 행해지기도 하며 명령지시적 규제수단과 졍제적

동기 유인에 의한 규제수단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하여 국민의 자율에 맡

겨도 무방한 영역에서 규제적 행정지도를 하거나 사법절차에 맡겨야 할 영

역에 관여하는 등 윤리적, 행태적 측면에서 관치주의, 행정편의주의가 만연

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규제라고 하면 그 집행과정에서 이익집단들과 개인들간

에 이해대립의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도 사회적 관심이 큰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에서조차 의견수렴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 규제집

단의 정책순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어떤 규제법규들은 정당하게 입법되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차라리 규제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심각한 비효율을 낳기도 한다. 즉 규제의 비용이 규

제의 편익보다 현저하게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 11 -



4 . 소 결

이상에서 행정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하면서 규제행정의 의의와 특

성을 규제행정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그러한 규제행정의 실패

가능성과 요인을 행정학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측

면의 고찰은 앞으로 다룰 의료법인에 대한 국가의 각종 관리나 재정적 규

제법령의 실태와 문제점을 도출해 내는데 이론적 토대가 될 것이고, 또한

개선방안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인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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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의료 기 관의 운 영 현황 및 문 제점

1 . 의료법인의 성립 (의료법 제 4 1조 )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의료법인과

사립학교법인이 교육병원으로 설립한 종합병원 및 국공립대학의 부속병원

등 의료법인의 종류와 형태는 다양하나, 인술을 베푸는 목적을 위하여 제

공된 재산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등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요건을 구비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2)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

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3) 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

지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4)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2 .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하는 경우와 비영리법인으로 하는 경우에 그

소득금액의 계산이나 적용되는 세율 등에 위와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납

세의무의 범위가 다르게 된다. 따라서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할

것인다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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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판단기준을 법인세법과 의료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 법인세 법의 규정

우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립학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문제는 의료법인과 같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만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민법

제32조의 설립목적을 정형화하고, 의료법인 등의 설립근거가 되는 특별법

인 의료법의 목적과 의료법인의 설립목적을 규명하고 해석하는 일이 될 것

이다.

나 . 민법 제 3 2조의 규정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설립목적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 등이며, 이는 예시규정으로서 그 밖에 영리아닌 사업을 하

는 단체도 동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예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도 의료법인의 행위와 활

동이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와 동일한 목적

의 비영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

하여 설립되고 활동하기 때문에 의료법상의 설립목적이나 활동내용에 따라

영리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 의료법 의 목적

의료법의 목적은 국민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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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받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는 의료법인의 사명을 규정

하고 있는 데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을 행함

에 있어 공중위생에 기여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

고 있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의료법인의 영리성 여부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 바, 먼저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해석하는 견해이다. 그

논거로는 의료법 제30조의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규정을 들고 있으며, 또한 의료법인 등의 사명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도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

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는 구분하여 서술되

는 두 개의 법인이 그 근거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법률규정

상의 당연한 결과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의료

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즉 의료법 시행령 후반부

에 나타나는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 의료법

인이나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을 모두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그러나 살피건데 의료법인의 영리성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법

률조항에 한정하는 것 보다는 의료기관이 사회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나 실제로 운영되는 방법을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박민,1999)

3 . 의료기관의 개념 (의료법 제 3조 )

의료법에서 의료기관 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

하여 의료·조산의 업(의료원)을 행하는 곳을 말하는데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등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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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과·임상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병원 ,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

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

설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서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의원 ,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 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조산원 이라 함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

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행하는 곳으로서, 조산에 지장이 없는 시설

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4 . 의료기관의 종류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병상수에 따른 구분과 설립주체에 따른 구분으

로 나누어 본다.

가 . 병상수 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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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하며, 의료기관의 종별은 ①종합

병원 ②병원 ③치과병원 ④한방병원 ⑤요양병원 ⑥의원 ⑦치과의원 ⑧한의

원 및 ⑨조산원으로 9종이다. 대학부속병원, 3차진료기관 등은 의료보험에

서 의료전달체계의 실시에 사용되는 개념이며, 의료원 등은 의료법상의 기

관종별은 아니다.

의료기관의 종별은 병상수의 규모로 구분하며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

로 갖추어야 할 진료과목을 정하였고 각과마다 전문의를 근무토록 하였다.

즉 종합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에 내과, 외과등 8과의 필수적 진료과목

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30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병원의 경우

정신과 개설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치과병원을 제외한 병원은 30병상 이

상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진료과목에는 제한이 없다.

나 . 설립주 체에 따른 구분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개설

할 수 없다. 의료법 제30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5가지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이러한 설립주체에 따른 의료기관의 유형은 크게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

료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병원분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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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민간의료기관

민간의료법인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 학교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립한

법인병원과 개인이 개설한 개인병원이 있다.

(2)공공의료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립,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이에 속하는 것으로 국립의료원, 경찰병원 등 국립병원, 시도립 병원, 지방

공사 의료원,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 등이 있다.

(3)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의료기관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14조에 근거한 것으로, 의료행위의 공공성과 비영

리성을 강조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의료법인은 학교 및 사회복지단체 등

과 같이 공공성과 비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는 동시에

세제상 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집합체를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

이 추구하는 주요 목적사업에는 의료복지사업이 포함되며 민법에 의한 사

단법인·재단법인보다 공공성이 강조된 법인으로 볼 수 있다.

5 .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

가 . 병원인 력관리와 관계된 법 규

(1)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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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종사하는 인력 중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서 의

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로 유형을 정하고 자격과 면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항에서 그 업무

내용과 면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 제2

조에서 종류, 제3조에서 업무범위와 한계, 제4조에서 면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표 1> 의료인력의 현황 (1999년 보건복지백서, 단위;명)

구분
면허등록

(A )

의료기관종사자 종사자

비율

(B/ A )
계(B) 시 군

계 595,221 219,015 203,908 15,117 37.0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간호조무사

65,431

16,126

9,914

8,590

141,094

46,998

81,539

6,811

218,718

47,321

11,464

7,692

1,176

51,456

3,009

30,565

1,491

64,841

44,806

10,641

7,009

1,141

49,253

2,893

27,958

1,379

58,836

2,515

833

683

35

2,203

116

2,607

112

6,003

75.6

74.5

79.3

13.8

38.4

6.6

40.5

24.3

31.3

1) 의료인 등의 법정정원책정

병원의 법정인력의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8조의

6 별표4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3조 2항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외래 환자수를 일정비율의 입원환자의 수로 환산하여 의료인의 정원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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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고, 약사·의료기사 및 의료관계 인력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종

별 구분없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직종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의료인 (의사, 간호사)

의료법에 정한 의료인의 정원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기준으로 하고, 정원산정은 허가병상수가 아닌 입원 및 외래 환자수를 기

준으로 하며, 신규로 개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의료인의 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없으므로 우선 시설, 장비 등의 규모에 맞춰 의료인을 둔 후 개

설(변경)허가를 받고 1년간 운영을 하면 필요한 정원을 알 수 있으므로 그

때 의료인 수의 변동허가를 받으면 된다.

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6과 관련한 별표4에서는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으로 대분류하여 의료인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이 종합병원

에 비하여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에서 각각 별도의 환자수 기

준을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의료기관에 있어 의료인의

주요성을 비추어 법규상의 미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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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 6관련).

구분 종합병원
병

원

치

과

병

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

원

치

과

의

원

한

의

원

의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0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3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됨

종

합

병

원

과

같

음

연평균 1일

입원화자

40인마다 1인을

기준으로 함.

(한의사 포함)

종

합

병

원

과

같

음

간호사(치

과의료기

관에

있어서는

치과위생

사 또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2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종

합

병

원

과

같

음

종

합

병

원

과

같

음

연평균 1일

입원환자 5인에

대하여 1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함.

외래환자 12인은

입원환자

1인으로 환산함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인마다

1인일 기준으로

함(단,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범위내에서 들

수 있음)

종

합

병

원

과

같

음

종

합

병

원

과

같

음

종

합

병

원

과

같

음

첫째, 일정한 외래 및 입원 환자수를 의료인 산정기준으로 설정함은 우

리 의료법 제정시 일본의 의료법을 인용한 결과로서, 일본은 그 후 의료환

경의 변화에 따라 이 산정기준을 개선해 왔으나, 우리 의료법은 계속 이

기준을 고수해 오고 있어, 현실적 적용상 문제가 있다.

둘째, 의료보험요양기관 관리규정(제14조)에 정한 것처럼 의료기관의 진료

전달체계에 따라 환자의 진료이용형태, 전문과목별 진료능력, 교육연구기능

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투입되는 의료인의 기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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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치과병원에 있어 의료인의 법정 정원이 구체화되지 않음은 검토의

대상이 된다.

② 약사

의료법상 약사의 정원은 연평균 1일 조제수 160까지 1인의 약사를 두고

그 이상은 80마다 1인씩 추가한다는 점에서, 조제수 80마다 1인을 두는 일

본의 의료법과 차이가 있다.(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1997) 하지만 우리나

라와 일본 의료법 모두 조제건수 160, 80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최초의

료법 제정시 이후 이 기준이 전혀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

다. 또한 조제수의 의미도 처방전매수인지 조제건수인지 아니면 조제제수

인지 불분명하여 병원마다 임의 운용하고 있고, 의료기술의 발전과 조제건

수와는 무관하다고 인정되지만, AT C(자동정제포장기)의 개발로 약 조제시

상당부분의 인력 대체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③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의료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수의 의료기사를 두도록 되어있으며(의료법시행규칙 제28조의 6 제

2항 3호), 의무기록사는 종합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정원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의 중요성과 최근 의료분쟁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진

료실적 및 환자수를 기준으로 일정한 정원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보수교육

병원에 종사하는 인력은 앞서 언급한 의료인과 이외에 관련면허 및 자격

증을 소지하고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이러한 인력은 해당업무의 전문적인 능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서는 급격한 의료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새롭게 진보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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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기술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인력의 지속적인 전문능력의 함양은 환자를 진료함에 있

어 직접적으로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건의료분

야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한국보건의

료관리연구원,1997)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의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은 해당 중앙회 또는 협회에 회원으로 당연 가입하여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각 협회에 보수교육을 위탁 의뢰함으로써 보수교육 실시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으로 규정된 보수교육대상 직종은 총 22개 직종이 있으며, 그 중 의무

화되어 있는 직종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및 의료기사 등 17

개 직종이고, 보수교육이 권고사항으로 명기된 직종은 약사, 영양사, 조리

사, 안마사, 응급구조사 등 5개 직종이다.

그러면 이러한 보수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보수교육에 대한 예산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해당 협회가 보수교육 참가자의 참가비로 교육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부실교육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음으로 보

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관리나 제재가 미흡하여 불참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 법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그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보호 및 의료보호를 실시하는

데 있다.

그런데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국가는 이 법 제30조에 정한 취업보호실시

기관이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를 전체 고용인원의 일정비율범위 안

에서 우선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취업보호실시기관 및 고용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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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이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체 고용인원 중 5%까지 취업보호

대상자를 의무고용하여야 된다고 하고 있다.

(3)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제35조와 시행령 34조에 의거 300인 이

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병원의 경우 전체 인원 중 2%의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불가피하게 고용비율에 미달한 경우 이 법 38조에서 정한 장애

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병원은 이 법 제36조에 의거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 및 그 실시상황을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이

계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당국은 계획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노동관계법규

병원종사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인 관계로 신분보

장과 근로조건개선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이 인정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정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병원노조의 근로3권 행사는 병원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점과, 국민

의 신체·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이라는 점에서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의료사업은 필수공익사업으

로서 강제조정과 긴급조정절차라는 법적 제한을 받게 된다.

1)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특칙

공익사업의 경우도 일반사업과 마찬가지로 조정·중재의 노동쟁의조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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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적용되나, 공익사업은 국민경제 및 일상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칙이 인정되고 있다.

첫째, 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의 조정은 일반사업의 노동쟁의에 있어

서 보다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노사관계법 제51조)

둘째,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20일간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

의행위를 할 수 없다.(동법 제45조 제1항·제54조 제1항) 이는 일반사업의

조정기간이 15일임에 비추어 조정기간이 5일 더 연장된다.

셋째, 공익사업 중 필수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일반사업과 달리 강제중재

가 허용된다. 강제중재에의 회부는 노동위원회가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

에 의하여 결정된다.(동법75조)

넷째,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긴급조정이 인정된다.(동법 제40조) 긴급조

정이 결정이 공표되면 즉시 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공표일로부

터 20일간의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다섯째, 공익사업에 대한 조정은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동법 제72

조 제1항)

2) 긴급조정절차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서 행하여 지거나 , 그 규모와 성질이 특별한 것

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

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조정이 행해질 수 있다. 예컨대, 병원노조가 총파업

등의 대규모 파업을 하는 경우 이는 국민의 건강 및 보건 등 신체·생명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긴급조정이 발동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이러한 긴급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개시되고 쟁의행위가 이미 행하여진 후에도 이

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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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병원인력관리와 관계된 법률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법

법정정원책정
의료법 제32조와 시행규칙 제28조의 6 별표4

보수교육
의료법 제26조 제28조와 시행규칙 제21조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와 시행규칙 제18조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

한법률
동법 제29조 제30조와 시행령 제49조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 제35조 제36조와 시행령 제34조

노동관계법규

필수공익사업

에 대한 특칙

노사관계법 제40조 제45조 제51조 제54조 제72조

제75조

긴급조정절차 노사관계법 제40조

나 . 원무관 리와 관계된 법규

(1) 국민건강보험법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 근

로자의 의료보험이 적용된 이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되어 새로이 1999년 국민건강

보험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병원은 이 법률에 의하여 요양기관으로 지정되고,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진료수가 통제 및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실시여부의 기준을

설정받으며 보험급여의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한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이 법 제38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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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기준 및 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되고 지급을 받게 된다.

1) 의료보험수가

과거 의료보험법 제 29조 제 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요양급여와

비급여을 구분하고 요양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상한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기준에 관하여는 법규명령이 아닌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하여 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데 새로이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수가구조

와 일방적 수가고시제를 철폐하고 의료계 대표와 국민건강보험 공단 사이

의 계약을 통해 수가를 정하는 요양비용급여계약제를 취하게 되었다. 이

러한 수가계약제는 과거의 수가고시제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진

정한 계약제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상대가치 점

수의 점수당 단가만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재, 치료재료에 대한 비

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는 한편 상대가치점수가 정하여지지 않은 요

양급여비용은 상대가치가 정하여진 날로부터 계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

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법 42조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규정이고

계약제의 근본취지를 몰각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2) 의료보험법 위반시 과징금 부과

국민의료보험법 67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

당하게 보험급여를 하였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때 보건복지부 장관은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부당청

구된 비용의 5배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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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과징금이란 원래 경제법상의 의무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

기 위하여 과하여지는 행정제재인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서는 일정한

상한선을 규정하거나 매출액의 3%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

여, 의료보험법에서 무려 5배의 과징금을 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불공평

하고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

건강보험법에서도 위 규정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2)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호의 전달체계는 전국을 57개 진료기구로 구분하여 각 진료

기구마다 1차 진료기관과 2차 진료기관을 지정하고 2차진료기관에서 치료

할 수 없는 특수질환의 진료를 위하여 전국 15개 특수진료기관을 정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이 진료전달체계에서 따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

고 있다.

의료보호의 방법, 절차, 범위,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 의료보호

의 기준에 관하여는 의료보호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하는데, 급여범위는 의료보험과 유사하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의 의료보장 청구는 요양기관에서 구입하여 지급하고, 상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진료비의 청구, 심사 지급체계는 진료기관이 의료보험연합회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이를 심사하며 그 결과를 시, 군,

구에서 통보하면 시, 군, 구에서 진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의료보호법 제21조에 의거 보호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 도에 의료보호기금을 설치하여 시, 도지사가 이를 관리하고 있는데, 병

원에서 청구한 의료보호진료비가 제때에 지급되지 않아 병원경영상의 문제

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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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정진료에관한규칙

1) 추진배경

1980년대까지 일부 대학병원에서 임의적으로 특진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수준이 낮은 의료기관, 자격이 부족한 의사 등까지 특진명목으로 과다한

특진비를 징수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1991년 3

월 특진제도를 적정하게 규제하기 위해 「지정진료에관한규칙」(보건복지

부령)을 제정하여 지정진료기관의 요건, 지정진료의사의 자격, 지정진료비

징수대상 진료항목, 지정진료 수가기준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동안의 지정진료제도의 운영결과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병원의 수입증대를

위한 지정진료유도, 지정진료비의 과다징수 등의행위가 발생하는 등 문제

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 지정진료제도의 운영현황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400병상 이상인 97개 기관에서 지정진료를 실

시하고 있다.

<표 4> 연도별 지정진료기관 현황

지정진료기관

1996 1997 1998
계 93 94 97

종합병원

정신병원

치과대학병원

82

6

5

83

6

5

8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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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원무관리와 관계된 법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보험수가 동법 제42조와 시행령 제24조

위반시 과징금 동법 제85조

의료보호법 동법 제8조 2항 제21조

지정진료에관한규칙 동규칙 전조항

다 . 의료관 리와 관계된 법규

(1) 의료법에서의 문제점

1) 입원병상수에 의한 의료기관 분류기준

의료법 제3조에 의하면 의료기관을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

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즉

병원을 구분함에 있어 100병상이상 시설을 갖춘 병원을 종합병원, 30병상

이상 시설을 갖춘 경우 병원, 병상이 없는 경우 의원이라 구분하는 것처럼

단순히 입원병상수를 분류기준으로 하였다. 이러한 의료법의 분류방식은

병원구분의 용이함은 인정되지만 진료의 특성과 사회적 현실을 충분히 반

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병원·진료소·

노인보건시설·종합병원·조산소로 구분되는데(일본의료법 제1조의 5, 제1

조의 6, 제2조, 제4조),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병원병상중 장기환자를

주로 수용하는 요양형 병상군 및 고도의 의료를 수행하는 특정기능병원이

새로 규정되어 진료의 특성과 병원의 전문적 기능을 반영하고 있다.(일본

의료법 제1조의 5 제2항, 제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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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과목 의무개설

의료법 제3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하면 종합병원에는 100병

상이상의 시설과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마취

과·임상병리과 또는 해부병리과·정신과(300병상이상 병원) 및 치과가 설

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고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

러나 이 규정은 모두 3차 병원 수준의 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것이 문

제이다. 즉 필수 진료과목을 지원하는 진단방사선과·임상병리과 및 해부

병리과의 경우 전문의 고용의무는 병원의 인건비 부담을 떠나서 해당 과목

의 구인난을 야기하는 전문의 수급의 왜곡된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개선의 여지가 있다.

3) 병원의 명칭사용규제

의료법 제35조에서 병원은 이 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의료기관의 종별구

분에 따른 명칭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종합병원인 경

우 명칭표기는 병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29조·제

30조에서는 진료과목표시 및 명칭표시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의료원 명칭 사용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이 일반병원

과 구분하기 위하여 의료원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의료법 제35조 제

1항 단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에 근거하여 국립의

료원과 보건의료원 및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만 의료원이란 명칭을 사용하

고 그 외에는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어서 관계당국의 단속대상

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의 경우 의료원의 명칭사용이 일반화 되어

있고, 그 기능이 의료법 제3조에 정한 병원과는 차이가 분명하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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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광고규제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은 공익을 위한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나, 이윤이 있

어야 재투자가 가능하고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광고라는 홍보활동은 필수적인 것이 된다.

하지만 의료행위는 첫째 궁극적으로 이윤추구행위가 될 수 없으며, 둘째

의료광고행위로 인한 의료가수요의 발생, 셋째 과잉경쟁으로 인한 과대광

고로 국민을 현혹시킨다는 이유로 의료법에서는 학술목적으로 광고하는 것

(의료법 제47조)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의료

법 제46조)

그런데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의료기관 기능의 위급성과 수요자

를 위한 이용상의 편리성 추구를 위해 일정부분의 광고방법과 광고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방법에서 T V나 RADIO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일간신문인 경우 월 1회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의 지나친 제한은 의료의 전문성에 기인하여 병원선택

기준이 되는 충분한 정보가 일반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재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약사법상의 의약분업 실시방안

1) 추진경과

우리나라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63년 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의약

분업은 의약품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판매

하는 제도로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어 왔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상 의약분업을 실시하기에는 의사와 약사 등 의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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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1965년 개정 약사법 부칙에서 의사의 직접조제

를 허용함에 따라 사실상 의약분업이 유보되었다. 그 후에도 수차례 우여

곡절을 거친 끝에 1999년 6월에 이르러서야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소비자·시민단체 및 언론계·학계 등 공익대표와 의·약 관련단체 및 공

무원 등 25명으로 의약분업실행위원회 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11차

례의 회의를 통해 1999년 9월 17일 의약분업시행방안을 확정하였다. 그리

고 그 확정안에 따라서 약사법개정안이 마련되었다.

2) 실시방안

우선 기본원칙을 열거하면, 첫째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작한

다. 둘째 진료는 의사, 투약은 약사가 분담하는 기본원칙을 준수한다. 셋

째 우리 실정을 감안하여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

대책강구 후 시행한다. 넷째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약품 유통개혁 등 의약

분업 성공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마지

막으로 의약품 거래에 따른 약가마진 제거 조치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등

이다.

그리고 이 개정법의 주요골자 중 의료기관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한다. 즉 병원·종

합병원에 조제실은 설치하되 구내의 약국개설은 금지한다. 그리고 보건

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외래환자의 업무에 대하여도

의약분업을 실시한다. 그러나 의약분업의 예외범위를 확대하여 다음의

경우 의사 및 치과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한다. 첫째 장애인복지법에 의

한 1급·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중증장애인과 현역병·전경 및 의경·

교정시설수용자, 둘째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제1종 전염병환자, 정신보건법

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 정신질환자 및 정신분열증·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 셋째 한센병·파킨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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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장기이식환자 등 특수 질환자. 넷째 결핵예방법에 따라 국가시책

으로 결핵치료제를 투약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봉사활동으로

투약하는 경우 등이다.

<표 6> 의료관리와 관계된 법규

의료법 문제점

입원병상수에 의한 병원분류기준 ; 법 제3조

진료과목 의무개설 ; 제3조 3항 및 시행령

제2조의 2

병원의 명칭사용규제 ; 법 제3조 2항,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의료광고규제 ; 법 제46조,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약사법상의

의약분업

실시방안

추진경과
60년대부터 논의가 되어 왔으나 99년에 비로소

시행방안 확정

실시방안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 진료는 의사 투약은

약사가 분담, 국민불편 최소화, 의료전달체계

확립·의약품 유통개혁 등의 제도개선과

병행실시

라 . 시설관 리와 관계된 법규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 법의 제정취지를 서술한 제1조를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근접하도록 보장함으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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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되어있다.

즉 병원은 이 법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공공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이 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3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급 이상의

경우 의료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때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히 종합병원의 경우 기존 건축물도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 전

용주차장, 건축물 출입구 경사로, 출입문, 승강설비, 계단, 화장실, 공중전

화, 점자블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적출물처리규칙과 폐기물관리법

1) 적출물의 종류 및 관리법령

적출물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

아·장기 기타의 물체를 말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적근거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 복지부령으로 1981년 적출물처리규칙이 제정되어 적출물 보

관, 운반, 처리방법, 적출물처리업자지정, 의료기관 및 처리업자 준수사항

기타 적출물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적출물 발생현황

의료기관에서는 적출물(감염성 폐기물)과 감염우려가 없는 일반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적출물은 B형간염, 각종 전염성질환에 오염된 감염성 폐

기물로서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감염성을 차단하고 위생적으로 분리, 수거,

처리해야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전국민의료보장시대에 의료기관 규

모가 대형화되고 의료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병원폐기물 발생총량이 증가

되고 있어 적출물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양진영,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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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적출물 종류별 발생량 (1999년 보건복지백서)

종류별 계
인체

조직물
탈지면등

폐합성

수지류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실험동물

사체

발생량

(톤/ 년)
15,805 698 5,057 7,386 1,654 947 93

비율(% ) 100 4.4 31.8 46.7 10.5 6 0.6

<표 8> 연도별 적출물 발생량 추이 (1999년 보건복지백서)

연도 91년 92년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발생량

(톤)
3,190 4,150 7,268 9,370 11,915 13,522 15,620 15,805

전년대

비

증가량

(톤)

1,333 960 3,118 2,120 1,825 1,607 2,098 185

전년대

비

증가율

(% )

71.8 30.1 75.1 28.9 27.2 13.5 15.5 1.2

3) 적출물 처리현황

의료기관 대부분이 자체처리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처리업자 또한 자체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대부분 운반·수거업체로

서, 수거된 적출물을 소각시설에서 소각시키고 있다.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13.6%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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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1998년 적출물 처리현황

구분 계

의료기관 자체처리 처리업소 위탁처리

소계 소각
멸균

분쇄
기타 소계 소각

멸균

분쇄
기타

처리량

(톤)
15,805 2,467 1,583 873 5 13,344 9,249 3,445 650

4) 적출물관리의 문제점

적출물은 의료기관의 대형화, 의료이용의 증가에 따라 발생총량이 증가

되고 있고 질병양상 또한 다양하여 그 처리에 있어 일반폐기물과는 달리

감염성 예방과 위생관리의 사전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

관 폐기물관리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로 이원화 되어있고 처리과정의 투명

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며 의료기관 종사자 및 처리시설 관련자

의 인식이 부족하고 그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적정사후관리

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였다.

<표 10> 시설관리와 관계된 법규

장애인·노인·임

산부등의편의증진

보장에관한법률

동법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 제2조 7호에서 30병상 이상의

의료시설을 신축·개축하는 때 편의시설 설치의무 규정

적출물처리규칙과

폐기물관리법

적출물의 종류·관리법령, 적출물 발생현황,

적출물처리현황,적출물관리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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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의료기관의 조세에 관한 법규

가 . 법인세

(1) 서

의료법인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소유구조·조직·운영양태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의료법인의

영리성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취급할 것인가 혹

은 비영리법인으로 취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인의 납

세의무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문제와 관련

하여 중요한 과제이다.

즉 의료법인을 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비록 영리법인으로 법인

세와 기타 조세를 부담하지만 의료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

기 위한 여러 가지 경영방법을 채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유구조나 조

직 및 운영양태도 기타 다른 영리법인과 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반하여, 의료법인을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을 비과

세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며, 소유구조나 조직 및 운영양태도 영리법인과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한다.(박민,1999)

(2) 비영리법인의 개념

①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개념

민법 제32조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또한 민법 이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많이 있으

며, 그 설립목적이나 기능은 민법 제32조상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비

슷하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 등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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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학술·자선·종교·사교·기예·복지 기타 비영리목적으로 사업경영

을 하는 2인 이상의 결합체로서 구성원인 개인의 활동은 결합체의 보조활

동에 불과하고 그 활동의 결과에 관한 일체의 법률적 효력은 개인에게 귀

속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체에 귀속된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은 그 설립취

지아 목적에 따라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기타 비영

리법인 등으로 구분한다.

②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개념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에는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

교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

을 비영리내국법인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민

법 제32조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한 학교법인

은 아무런 조건없이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나 의료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

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에 따라 비영리법인일 수도 있으며 영리법인일 수도 있다.

즉 우리 법인세법에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설립목적을 분석하여 비영

리성이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박민,1999)

(3) 납세의무의 차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소득에는 해당 법인이 일정한 과세단위

기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윤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토지 등 부

동산의 양도차익,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발생

하는 청산소득 등이 있는 바, 법인세법은 이러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영리

법인과 비영리법인의 납세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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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제9조에 의하면 영리법인은 당해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

즉 순자산증가액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은 동법

제1조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본래의 목적 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은 과세

하지 않으며, 법률이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납세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

세문제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체의 소득과 기

타 수입원에서 얻게되는 소득을 중심으로 연구된다.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는 수익

사업의 범위를 7개 항목에 걸쳐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들이 비영리법인

의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인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수익

사업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과 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세과

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세율이

다르다. 즉 영리법인의 세율이 비영리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공

공법인으로 인정되는 경우보다도 높기 때문에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

분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2)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

영리법인은 청산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과 동일한 납세의무와

세율의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의

무가 없다.

영리법인은 주주의 출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비영리법인은 출연자의 출연

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리법인은 출자자의 출자지분이 그 법인의 자산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해 법인이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에 청산 후의 잔여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이에 대한 청구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

에 출연한 것은 기부 또는 증여와 같은 개념으로 출연자산에 대한 지분권

이 없으며 잔여재산에 대한 청구권도 없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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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키는 비영리법인 설립조건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

영리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세의무를지지 않는다.

3)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

자연인이 생전행위로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 또는 사인증여계

약에 의하여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증여 받은 영리법인은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게되고 증여세나

상속세는 면제된다. 이러한 근거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영리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그

러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의무는 없으며 일응 상속세와 증

여세로서의 납세의무만을 부담한다. 위에서 언급한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의 단서에 영리법인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은 상속세법 제16조, 제17조, 제48조에서 제52조의 규정

에 의한 공익목적 출연자산에 해당하여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

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다.

나 . 고유목 적사업준비금 및 기 부금

의료기관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경우 <표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

회복지법인·학교법인·공공의료법인 등은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어

사실상 법인세가 전액 비과세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재단법인·

의료법인 등은 수익사업소득의 50%만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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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

고 유 목 적 사 업준 비 금

근거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개인병원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

해당없음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내

수익사업소득의 50% 범위내

수익사업소득 범위내

수익사업소득 범위내

수익사업소득 범위내

다 . 특별부 가세

법인세법 제99조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법인은 토

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

례제한법 제81조(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82조(사

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제84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

부가세 면제)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공공의료법인 그

리고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특별부가세가 면

제된다.

라 . 지방세

개인병원·사단법인·재단법인 등은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토세·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그리고 사업소세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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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 수익사업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학교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의 의료업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의 제2항에 의해 수익사업에서 제외 시키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된다. 특

히 사업소세의 경우 의료법인 및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

다.

의료법인의 경우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에 의하여

지방세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그 고유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마 . 조세특 례제한법

제65조에 의하면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의료법에 의한 병원 또는 종합병

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한다. 그리고 제103조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의료기기에

투자할 때 그것이 외국산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3%, 국산이면 10%에 상

당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또한 의료업의 경우 종전에는 중소

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나, 1996년 세법개정에서 종업원의 수를 기준

으로 병원은 100인 이하, 의원은 50인 이하인 경우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중소병원의 의료기기 투자를 위한 투자준비금 또는

투자세액공제를 자동으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97년12월 31

일부터 시행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의료기관의 범위가 종업원 수가 100인 이하에서 200인 이하로 확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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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외 국의 의 료 기관 의 규제 관 련 법규 고 찰

1 . 미국

가 . 서

미국의 의료체계의 특징은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서 풍부한 자원과 재

력을 바탕으로 의료분야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정부 및 그이하의 수준에서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방분권적으로 운

영되고 있다는 점과 자유시장 경제체계에 대한 신념으로 말미암아 의료체

계 전반에 걸쳐 자유방임적인 색채가 짙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와 같은 특징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매우 복잡다기하고 다원적인 의료체

계를 운영하게 되었고, 선진국 주에서 사적인 부분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나

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시장원리에 대한 신념에도 불구하고 의료보장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성의 필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의료시장에 대한 정

부의 간여는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 . 주요영 역

미국의 법체계는 의료보장제도를 채택하여 정부가 대부분의 의료서비스

의 제공을 담당하거나 사회적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국가와는 달리 정부의

역할이 노인이나 빈민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에 미국의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규는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안영랑,1998)

첫째, 보건의료의 질(quality )이다. 병원의 질에 대한 문제는 병원 운영

의 재정 및 경영을 통한 시설 및 장비의 적합성, 유지관리 및 위생,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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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발, 훈련, 감시 등을 들 수 있겠다. 의료의 질에 대한 통제는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Medicare, Medicaid 프로그램에 의한 면허

부여와 지방정부와 연방기관의 보건의료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부분에 위임한 질 통제 및 규제 기전을 구분하

기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보건의료시설은 사실상 민간부분에 의한 자율규제

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병원이 적정의료기준을 위반하여 소송이 제

기될 경우 민간승인기관과 보건의료에서의 시장기능은 그 병원의 질에 영

향을 줄 수 있지만 그 규제의 차이는 의료의 형태와 의료시설에 대한 민간

부분의 질 통제 기전의 힘 및 인구의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주 정부는 보건의료제공자나 기관을 허가(license) 하게 되는 것이

다. 그리고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부적절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상하며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위기관리 및 질관리 사업을 통하

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한다. 이와 같은 서비스의 질관리는

JCAHO (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 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

이나 민간기관에서 담당한다.

둘째, 비용이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일반계정에서 의료산업이 차지하

는 비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의료비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며, 의

료비 관리를 위한 공공정책은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을 관리하고 보건의료서

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으로 나타난다. 즉 독점규제법 등 규제전략을

통하여 보건의료산업을 보다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 또한 비용에 대한 관심

을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접근의 형평성이다. 비록 미국이 부의 형평분배를 허용하는 사회

는 아니지만 의료는 예외적인 것으로 인정되어 일정수준의 보건의료는 모

든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관념이다. 이는 법률적인 개입으로 반

영되어 기부나 정부재정에 의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환자의 권리이다. 전통적인 개념에서 환자는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

되어 있으므로 법률은 환자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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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자증상에 대한 고지의무·의료정보의 누설금지조항·환자가 낙태나

죽음을 선택할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다 . 의료기 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 정

미국의 의료기관 특히 병원과의 규제(regulatory requirement )로는 주정

부가 담당하는 허가, 연방정부의 주관사업인 Medicare와 Medicaid사업에

대한 참여요건이 대표적이며 정부의 보건의료사업으로 채택되었던 T he

Hill- Burton 법안, 수요증명법을 들 수 있다.

(1) 개설허가

직접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은 주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주의 보건의

료기관에 대한 통제는 주민이 보건과 안전·일반복지를 증진할 것을 목적

으로 하며, 주 보건국은 설정된 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여 허가를 주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며 기준에 적절하지 않는 기관을 폐쇄, 허가정지, 과

태료부과 등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다.

(2) 힐버튼법( T he Hill- Burton Act )

정부가 병상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병상증설에 투자할 필요성

에 따라 제정된 법이다. 이 법안에서는 공공병원·비영리병원의 신설이나

시설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에서 모아진 기금과 연방의 보조금을

제공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병원의 신설에 강조를 두었으나 오늘날은 요

양소 건설에도 기금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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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증명법( Certificate of Need Law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의료자원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비

를 억제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업으로 병원의 자본투자는 주정

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안은 현재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보건기획

활동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보건기획 및 자원개발법에 근거하여 재정을 지

원하고 있다. 이 법안에 근거하여 주정부,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보건기획

이 이루어지고 CON을 관리하게 되었는데, 현재 지방정부 차원은 없으졌으

며 주정부 차원에서 2/ 3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 Medicare와 Medicaid의 참여요건

연방정부는 정부의료보험사업인 Medicare와 Medicaid를 주관함으로써

보건의료의 구매자 역할을 통하여 의료기관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즉

주정부가 허가를 통하여 질관리 업무를 수행한다면 연방정부는 구매자로서

공급자 증명을 통한 통제로 Medicare와 Medicaid의 진료비를 지불받기 위

해서는 사전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는 증명을 받고 계약을 해

야 한다.

(5) 신임사업(Joint Commission on Accreditation of Healthcare Organization)

JCAHO는 비영리민간기구로서 선도적인 보건의료신임조직이다. 신임사

업의 참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이며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나 전문인들이

기준을 세워 조사를 실시한다. JCAHO의 기준은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요소로서 구조적 지표를 강조해왔으며 의료진을 통해 조직에 대한 전

문인의 관리를 질의 지표로 설정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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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조세에 관 한 규정

(1) 비영리법인에 대한 일반적인 조세제도

미국에 있어서의 비영리법인으로서는 ① 사립학교 ② 사회복지법인 ③

종교법인 ④ 병원 ⑤ 기타특수법인과 기타 조직체로 교회, 사회단체, 박물

관, 노동조합, 정당, 시민봉사단체, 상공회의소, 소규모 보험회사, 묘지법인,

주식자본이 없는 신용조합 등 많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있다.

위와같은 법인과 단체는 사회복지사업, 교육사업, 종교사업, 의료사업 등

국가사회의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비과세법인 또는 비과세단체로써 이를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

모든 조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수익사

업체에 대하여는 그것이 영리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일반영리법인과

같이 모든 조세가 부과되나 자선사업, 교육사업. 의료사업 등 비영리목적을

위한 사업활동을 수익사업체가 수행할 경우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최

삼철,1996)

(2) 의료기관에 대한 조세법

1) 기본원칙

미국의 연방소득세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의료기

관도 다른 자선단체나 연구기관 등과 동일한 세법상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내국세법 제501조 (c)(3)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내국세법 제501조 (c)(3)에 의하면 비과세의 혜택은 사설 기관이 종교,

자선, 과학, 또는 교육 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며, 해당 기관의 순

이익이 그 기관의 주주나 개인에게 이전되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직에 관한 형식적 기준과 운영에 관한 실질적 기준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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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형식적 기준은 의료기관의 정관에 기

관의 활동을 면세목적으로 한정하고, 해체되는 경우에 기관의 자산을 어떠

한 방법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규정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고 실질적 기

준은 그 조직이 실제로 면세목적을 위하여 운영되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다.

2) 자선목적(Charitable Purpose)

영국법의 영향을 받아 의료서비스 자체를 자선으로 보는 것이 현재 미국

의 다수 견해이며, 아직도 몇몇 주에서는 무료 의료서비스의 제공 여부가

의료기관이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의 비영리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지

역사회이익기준 으로 첫째, 환자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응급의료시비스가

제공되는가? 둘째, 해당 의료기관을 응급상황이 아닌 환자가 차별없이 이

용할 수 있었는가? 셋째, 병원의 이사회에 경영자와 행정가를 제외한 공익

을 대표할 수 있는 이사가 실질적으로 활동하는가? 연계된 병원의 경우,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그 병원에 스탭이 될 수

있는가? 이다. 또한 치과병원이나 소규모 병원과 같이 응급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3) 사적 이익의 금지

비영리법인으로 비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의료기관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운영조

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료기관이 사적인 이

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운영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가의 기준을 일의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불가

능하며,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와 실제 운영되는 방법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기관의 운영이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요소는 의료기관의 소유구조이다. 즉 의료기관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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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개인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에, 특히 파트너쉽이나 개인병원으로 운

영되던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의 동기나 운영

등에 대한 자세한 실사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

여 운영되는 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는 의료기관의 소유자사이의 이익

배분, 의료기관의 자금운영, 의료비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료시

술 등이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록 무료시술의 유무가 의료

기관이 비과세자격의 요건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공공을 위하여

봉사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박민,1999)

2 . 일본

가 . 의료기 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 정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관련법들이 각각 개별법으로 존재하고 있

다. 이 중 인적자원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의 법과 가장 차이가 많은 부

분으로, 일본은 각 의료인들에 대한 개별법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앞

서 본 바와 같이 의료법 내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한의사·조산사·

간호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있는 것이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일본의 의료법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병원·진

료소 및 조산소의 개설과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그에 따르는 시설의

정비 및 추진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등에 의해 의료를 제공하는

체제의 확보를 꾀하고, 국민의 건강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제1장 총칙 은 의사 등의 책무와 우리나라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총합

병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병원, 진료소, 조산소 에 대한 개설허가·허

가제한·병원의 법정인원 및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저하고 있으며 특

히 제25조, 제26조에는 의료감시원에 관한 조항을 설치하여 병원·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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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조산소에 대하여 청결유지사항·구조설비 또는 진료기록·조산기록

기타 장부서류를 검사시키도록 하고 있다.

제2장의2 의료계획 에서는 주로 병원의 병상에 관한 사항과 벽촌의료

및 휴일진료, 야간진료 등의 구급의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 및 병원·진료

소·약국 기타의료에 관한 시설 상호기능 및 업무의 연계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꾀

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 공적의료기관 에서는 도도부현·시정촌 기타

후생장관이 정하는 자가 개설하는 병원 또는 진료소에 대한 규정을, 제4장

의료법인 , 제5장 의업, 치과의업 또는 조산부의 업무 등의 광고 에서는

의업 등에 대한 광고제한, 조산부의 업무에 관한 광고제한 조항을 규정하

고 있다. 그리고 제5장의2 잡칙 , 제6장 벌칙 , 부칙과 시행령 및 시행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 조세에 관 한 규정

현재 일본은 의료, 사회보험진료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

고 있고,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비영리라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상의 특별조

치를 받고 있다.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세제는 의료서비스의 공급의 적정성

확보와 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안정, 의료

기기의 보급 등이 구체적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

다.(조재국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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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일본의 의료세제 특별조항에 대한 규정

세제항목 개인개업의 의료법인

국

세

소 득 세

및 법인

세

사회보험진료수가의 소득계산의 특례

의료기기의 특별상각(한도액 12% )

간호업무용기기에 대한 특별상각 (한도액 18% )

공동이용 의료기기 특별상각(한도액 13% )

요양형 병상군에 관한 할증상각 (8% 할증상각)

중소기업 신기술화 투자 촉진세제(취득액 30%특별상각)

특정의료법인의 법인세율 특례

지가세 병원, 진료소에 제공된 토지에는 비과세

인지세 의사가 그 업무상 작성하는 서류에는 비과세

소비세 사회보험 진료보수는 비과세

지

방

세

주민세 사회보험 진료보수의 소득계산특례

사업세

사회보험 진료보수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타보수에 대해 5% 사업세 표준세율 특례

부 동 산

취득세

특정의료법인이 설치한 간호부 양성시

설 등에 관한 비과세조치

고정자산

세

응급의료용 기기에 관한 과세표준 경감조치 (3년간 1/ 6경감)

요양지원 기기에 관한 과세표준 경감조치

특정의료법인이 설치한 간호부 양성시

설 등에 관한 비과세조치

특별토지

소유세
병원용도로 제공된 토지에는 특별토지 보유세 비과세

사업소세 병원, 의원 및 의료관련자 양성시설 등에 관한 사업소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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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내지 법인세법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규정된 특별상각제도는 감가상각 자산을 통상

의 감가상각 이상으로 상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조치이다. 이 규정의

효과는 반환조건이 붙은 국고보조와 비슷한 것으로, 사업자가 투자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산업이나 제품을

정책적 차원에서 조속히 도입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2) 조세특별조치법

법인세율과 관련하여 특정의료법인은 조세 특별조치법에 의해 규정된 법

인이며 재단에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법인으로 그 사업이 의료서비스의

보급향상 등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동시에 공적인 운영에 관한 일

정조건을 만족하는 대장성 장관이 승인하는 법인이며, 법인세율에서 공익

법인과 동일하게 27%의 적용을 받는다.

특기할 것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할 때, 의료업 및 치과

의료업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의료법인의 사회보험 진료보수가 5,0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경비를 비용으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

는 부분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례가 있다(조세특별조치법

제26조, 제67조). 이는 사회보험제도가 국가의 사업이니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의 수입제한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가 의료기관

이기 때문에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3) 지방세법

사업세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1952년에 의료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보험진료 보수에 관한 사업세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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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의료법인의 특별법인으로서의 비과세 규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회보험진료보수 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세가 부과된다.

3 . 프랑스

가 . 공중보 건법전

우리나 일본과 달리 프랑스는 의료관련법들을 보건법전 이라는 하나의

법전으로 정리하여 놓고 있다. 내용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을 들어 보면, 이

법전의 제7권 제1편 제1절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명시되어 있지않은 의료기

관에서의 환자의 권리에 관한 5개의 조항이 있다. 그리고 의료의 질을 관

리하는 조항이 제7권 제1편 제2절에 의료기관의 활동의 평가와 분석에 3개

의 조항이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이러한 조항이 없는 바,

참고하여야 할 대목이라고 하겠다.

프랑스의 보건법전에 대해 항목별로 고찰하면, 총 9권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제4권이 의료인과 의료보조자, 제5권의1이 의약, 제6권이 인간이 만든

상픔의 치료에의 이용, 제7권이 보건의료기관, 온천요법시설, 실험실에 관

한 규정을 하고 있다.

나 . 공중보 건법전 중의 의료법 체 계

앞서도 말했듯이 프랑스에서는 의료관련법들이 개별법으로 존재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역시 개별 단행법의 형태가 아니라 공중보건법의

제4권과 제7권의 내용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료법에 해당한다 하겠다.

즉 공중보건법 제4권 제1편 제1- A장은 의사·치과의사·조산사의 의료

행위에 대한 공통규정과 준수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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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들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는 데, 이는 의료과오 소

송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2장

부터 제4장까지는 각각의 의료인의 조직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제7권 제

1편 제1장 제1절에는 앞서도 말했듯이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권리를 명시

해두고 있어 환자의 기본권리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보장

하기 위하여 제L.710- 1조에 환자는 의사와 병원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제710- 1- 1조 2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정형화된

입원환자헌장이 기재된 진료신청서를 환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환자

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입원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병원운영규정을 행정명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의료과오 발생에 대비하여 환

자에게 지침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조정위원회를 두어 조정과 소송방식을

환자에게 지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7권 제1편 제1장 제2절과 제3절

에는 영리사립병원의 증가추세에 따른 공적인 의료공급과 경제적인 의료공

급계획을 위해 공공병원서비스개념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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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각 나라의 의료와 관련된 법

우 리나 라 일 본 프 랑스

의료필요
환자의

권리
제7권

자원

인적자원

의료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약사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편제2장,

제3편제1장,2장
제4권

시설 의료법 제1편제1장 제7권

장비및물자
약사법

혈액관리법
제3편 제5권,제6권

지식및정보
의료법

약사법

제1편제1장,제5

장

제3편제3장

제7권,제8권

재원
공공재원

국민건강증진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편제1장 제7권

민간재원

조직

공공부문
의료법

지역보건법
제1편제1장 제7권,제8권

민간부문
의료법

약사법
제1편제1장 제7권

제공

의료전달 의료보험법 제1편제1장 제7권

응급의료 응급의료등에관한법률 제1편제2장

의료보험 의료보험법 제4편제3장 사회보장법전

의료결과 의료의질 제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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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우리 나 라 의 료 기관 활 성화 를 위한 규 제법 규

개 선방 안

1 . 의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의 개선방안

가 . 인력관 리에 관한 법규의 개선 방안

(1)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법정 정원책정

첫째, 환자수를 의료인 산정기준으로 설정하는데 있어서, 일본과 달리 우

리 의료법은 몇 십년째 이 기준을 고수해 오고있어 현실적용상 문제가 있

는 바 하루빨리 현실성 있는 기준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종합병

원, 병원,의원등 각급기관의 상이성을 고려하여 이에 투입되는 의료인의 기

준을 각각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치과병원에 있어서의 의료인의

법정 정원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2) 면허직종의 보수교육

국가가 해당 협회에 권한을 최대로 부여하여 회원 등록율 제고를 촉진하

고 이를 위해 제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수교육의 의무

대상자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와 의

무를 갖는 면허자에 대해서만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자격자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행 보수교육 면제자를 보면, 환

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현업에 종사

하지 않는자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김일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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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인력의 의무고용

병원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고찰한 의무고

용비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병원의 인력은 대부분 전문직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취업보호

대상자의 경우 전문직종 자격을 갖춘 인력이 적어 인력공급이 원활치 못하

다. 또한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의 경우 취업이 용이하기 때문에 굳이 취

업보호대상자임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전체 인원의 5%의 고용비율을 유지

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특히 이 법 32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명

령이 병원 인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료직보다 행정관리직 위주로 편중

되고 있어, 행정관리직이 병원 전체 인력의 7%내외임을 감안해 볼 때 의

무고용비율 5%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 30조 제2호에서는 대통령이 정한 제조업체로서 200인 미만

을 고용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의료업체의 경우는 상기 특례조항에 제외되어 있어 고용인원이 200인 미만

이라 할 지라도 취업보호기관으로 지정된다. 하지만 의료인력의 경우 대

부분 대형종합병원 취업을 선호하고 있어, 200인 미만의 중소병원에서 취

업보호대상자를 채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법 제30

조 제2호에서 정한 특례조항은 의료업체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4) 노동관계법규

병원은 공익사업중 필수공익사업으로서, 진료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쟁위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쟁의

행위시 점거 및 정지·폐지 또는 방해가 금지된 시설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병원의 경우 업무체계가 복잡하고 업무의 성격구

분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 제2항

에서 정한 필수공익사업 중 병원만이라도 쟁의행위시 점거금지시설 즉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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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업무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 및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시행

령 또는 규칙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는 30병상이상의 입원시설을 가진 의료

기관의 쟁의행위 발생시 중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는

바, 노동계에서는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국가의 기간산업과 동등

하게 취급함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계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료는 그 규모의 여부를 떠나 진료 그 자체가

우선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쟁의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생각컨데 이들 상반된 주장의 절충안으로서 필

수공익사업지정의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겠다.

나 . 원무관 리에 관한 법규의 개선 방안

(1) 의료보험의 내실화

1999년 1월 6일 국민의료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0년 부터

는 의료보험의 완전통합 등 의료보험제도 개편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

러한 변화로 첫째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발, 둘째 보험급여범위 확

대 셋째, 재정안정화 방안 강구, 넷째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지불체계의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과제가 대두되고 있다.(전병율,2000)

1) 소득단일 보험료 부과방안의 개발

건강보험의 완전한 시행을 위하여는 먼저 자영업자의 소득 평가추정 방

안이 개발되어야 한다. 5인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정부 공식 통계

자료를 통해 평균소득을 추정하고 여기에 소득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산

업·직업·근속년수·성별 등의 조정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하되, 구체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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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파악 방안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영업자소득파악위원회의 활

동결과와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반영하여 소득기준의 단일 보험료부과체

계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사회보험의 형평한 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보험급여의 확대

2000년부터는 급여기간의 제한을 철폐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

담의 경감과 산전진찰에 대한 의료보험 급여의 실시로 모성건강 유지 및

태아의 선천성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도 의료보험

급여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이상

용,1999)

3) 의료보험 재정의 안정화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먼저 보험료 수입의 확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직장조합 및 공교공단의 부양가족 중 유소득자에게는 별도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 는 원칙을 정립하

고, 급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고, 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무소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험급여비의 관리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진료비 청구 및 심사과정상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진료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사기능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진료

의 적정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진료비지불제도를 적극적

으로 개발·활용하며 보험급여비의 사후관리 기능을 건강보험공단의 중앙

본부와 지역사무소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보다 조직적으로 강화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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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율적인 진료비 심사·지불체계의 구축

① 심사기구의 독립설치 및 평가기능의 신설

진료급여 비용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심사하며 나아가 진료급여의 의학

적인 질적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험자로부터 독립된 심사평가원을

신설한다. 심사평가원의 조직은 본부와 지부로 설계하되, 본부는 주로 심

사평가지침의 개발, 급여적정성 평가 및 정보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지부는

지부별 심사평가물량과 의료기관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광역단위로 설치하

며, 주로 급여비용의 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지부별로 진료심사평가위회

를 설치하여 동료심사(Peer Review )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이상용,1999)

②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진료의 적정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진료비지불제도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한다. 그 방안으로 포괄수가제(DRG), 진료비총

액예산제 등에 대한 시범사업을 2002년까지 실시·평가하여 적절한 지불제

도를 채택함으로써 의료자원의 비용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현행 행

위별로 보편화된 새로운 의료기술, 새로운 약재 및 재료를 반영함으로써

의료행태를 정상화하도록 하고 현재 개발중인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

(RBRVS)를 적극 활용한다.

(2) 의료보호법상의 개선방안

의료보호재원과 관련해 최근 지속적인 의료보호대상자의 감소에도 불구

하고 의료보호진료비 총액은 급격히 증가해 지난 1992년부터 평균 15.58%

늘어나고, 특히 실질적인 진료비 증가지수인 대상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

은 평균 31.67%로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율 19.6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

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급여확대·수요자 및 공급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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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한 수진율 및 서비스 강도의 증가 등이 원인이다. 이의 개선을 위

해서는 진료비 적정화 및 절감을 위한 수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너싱홈

(Nursing Home) 등 장기요양환자 관리의 개선과 장기입원환자·고액진료

환자를 집중관리하는 진료비 심사 및 감독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병원신보,1998.6.8)

또한 대다수 정신병원들의 경우 의료보호환자가 입원의 80%이상을 차지

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단일화된 의료보호수가체계가 국내 정신

병원들의 운영상태를 취약하게 만드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진료수가를 행위별 진료수가로 전환하는 등의

적절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의학신문,1998.7.23)

(3) 지정진료제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정진료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위해 관

련단체의 의견수렴과 지정진료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환

자의 의사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선택진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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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제도비교

구 분 지 정진 료 제 도 선택 진 료 제 도

근 거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대 상의 료 기 관 400병상이상 레지던트병원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의 사 자 격 범위
지정진료의사로 임명받은

의사

추가비용징수의사 자격

별도규정

처벌 규 정 없음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추가 비 용 징 수기 준
환자 또는 지정진료의사가

짖정한 의료행위

환자가 선택한

추가비용징수의사가 직접

행한 의료행위

다 . 의료관 리에 관한 법규의 개선 방안

(1) 의료법

1) 입원병상수에 의한 병원분류기준의 개선

우리 의료법 제3조도 기존 병상수 위주의 분류방법에 진료특성이나 기능

을 충분히 반영한 특수질환병원과 노인전문병원을 규정하여 의료환경 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암환자의 경우 97년 총사

망자수 중 22%가 암으로 사망하여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5배에 이르고, 신

규 암환자의 경우 전년대비 무려 9%의 증가율을 보임에 따라(조선일

보,1999.5.3) 이를 국가적 긴급과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암센터

등 암전문병원을 의료법 제3조의 병원분류에 포함시킴이 마땅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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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료과목 의무개설의 개선

진단방사선과·임상병리과·해부병리과 등 진료지원성격을 가진 진료과

의 의무존치를 완화하고, 내원환자의 특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

부 지원과에 대해서는 비상근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이 타

당하다. 또한 이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병원의 경우 정신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은 평균재원일수

가 10일 내외로 단기치료기관인데 반해, 장기요양시설을 요하는 정신과 설

치를 의무화함은 지나친 규제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정신과 등 특수질환

의 경우에는 특성화된 전문병원에서 전담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병원 명칭사용규제의 개선

병원의 명칭지정과 관련해서 먼저 의료법 제35조에서 정한 병원 및 의원

표기식 명칭사용은 다양화·전문화되어 가는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

는 것으로 본다.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하는 데, 30병상을 갖춘 1차병원부터 2천병상 이상

을 갖춘 3차 대학병원까지 동일한 명칭을 사용케 함은 의료서비스 수요자

에게 병원선택에 따른 정보제공에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종

별의 구분에 따른 종합병원 명칭을 사용케 하는 등, 차별화된 명칭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의료분쟁조정법(안)

1) 도입의 필요성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전국민의료보장이 실현됨에 따라 국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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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이용이 많아지고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분쟁이 늘

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료분쟁에 대해 환자측에서는 의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어려워 의료기관을 무단 점거하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며, 의료인측에서는 직업적

체면의식 때문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의료사고 자체를 무마하려는 경향

을 보임에 따라 의료인과 환자간에 분쟁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

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의료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요청되고 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의료분쟁을 처리하는 경우에 조정위원이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의료법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상설적 기구

가 아니라는 점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

이 없다. 또한 의료법은 의료전반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조정에 관한 규정은 1개장 7개 조항에 불과하여 이러

한 조문만으로 의료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에 의하는 경우에 의료분쟁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겠으나

이 법은 민사에 관한 분쟁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내재되어 있는 특성에 따른 적정한 해결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렵다. 따라

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단일법안의 제정이 필요한 것이다.(신은

주,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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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과정

1991년에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연대하여 의료피해보상구제법(안)을 만

들어 정부에 입법청원을 한 후, 1994년 보사부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입법

예고하고 그 해 11월에 입법예고안이 일부 수정되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그 해 14대 국회에 상정되었다. 1995년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

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12월 의사협회의 무과실보상

규정의 제정요구와 정보의 보험자 피해기금거부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

후 1996년 대한의사협회가 다시 입법예고안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 하였으나 법무부에서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에 대한 반대로 국

회상정 자체가 무산되었다. 1997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위원회가 안

을 다시 마련하였으나 조정전치주의와 형사처벌특례조항에 대한 법무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제정이 무산되었으나 1998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민회의

의원의 입법발의와 동의로 보건복지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이어 신한국당 의

원이 차별화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두 법안은 법안소위원회에서 단일

법안으로 조정하는데 실패하였고, 같은 해 보건복지부는 1996년 법안과 동

일한 내용으로 입법안을 예고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3) 약사법상 의약분업제도의 개선방안

1) 불법조제와 혼합판매

① 문제의 소재

개정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제도는 의사의 처방없는 약사의 불법 임의조

제를 금지하고 이다. 이는 개정약사법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

한 주된 수단으로서, 국민의 의약품 구입에 대하여 의사와 약사의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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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분리를 통한 2중의 통제장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정약사법 제39조 단서 제2호에 의한 소분판매의 허용은 이러

한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의하면 동조항 상

의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이라 함은 PT P/ Foil포장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

러한 직접의 용기 또는 포장 상태의 일반의약품을 한 가지 이상 판매, 즉

혼합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없는 약사의 불법조제를 사실상 허

용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위의 규정에 의하면 사실상 같은 종류의 약

을 투여하더라도 처방전이 없어도 되는 판매행위냐 아니면 처방전이 있어

야만 되는 조제행위냐의 차이점은 Foil포장을 뜯고 약포지에 싼 상태에서

의약품을 교부하느냐 Foil포장 상태에서 의약품을 교부하느냐의 차이와 판

매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는 개정약사법에 의한 의약분업제도가 조

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을 그 근본이념으로 하

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개정약사법 제39조 단서 제2호 조항은 이러한 원

칙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일반의약품의 혼합 판매 와 일반의약품의 조제 는 개념상으로 구별

되는 개념이지만, 개정약사법 제39조 단서 제2호에 의한 소분(혼합)판매가

불법조제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그 적발이 쉽지 아니하며, 이를 효

과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렵다고 해야 한다.

② 불법조제 금지방안

위와 같은 소분(혼합)판매가 의약분업제도상 금지되고 있는 약사의 불법

조제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소분(혼합)판매의 근거규정인 개정약사법 제39조 단서 제2호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에 의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이 없는 한, 일반의약품을

대량포장상태로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국민들이 의약품을 1

회적 이용을 위하여 소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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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의약품 오남용 방지라는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에는 충실히 부합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민의 편익이나 보건 경제적인 측면을

너무 무시한 듯한 단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미국과 같이 약국이 아닌 슈퍼 등 일

반상점에서 상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

또한 현재의 의약품 2분류-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에서 의약품 3분류- 전

문의약품:일반의약품:상용의약품- 로 의약품 분류가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전현희. 2000)

2) 대체조제

① 개정약사법상의 대체조제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자신의 임의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성분, 함량 또는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약사가 이러한 대체조제를 함에 있어서의 통제장치는 보건복지부에

의한 의약품의 동등성 결정과 의사에게의 사후통보이다. 보건복지부에 의

한 의약품의 동등성은 대부분 비교용출법에 의하여 결정되나, 다만 의약품

동등성시험관리지침 제정안에 특별히 규정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법에 의하여 약효동등성이 결정된다.

② 대체조제의 문제점

먼저, 위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지침(안)에 의하면 대체조제의 기준이 되

는 의약품 동등성의 기본적인 인정기준으로 비교용출법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법을 혼용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비교용출법만

으로는 약효동등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생물학적동등성시험법이 약효동등

성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정설이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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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미국의 경우 생물학적동등성시험법을 주된 기준으로 대체가능성을 판단

하며 엄격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생물학적동등성시험법을 면제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체조제 제도는 의사의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약사가 임의

로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개정약사법은

이러한 대체조제에 대한 의사의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다. 개

정약사법 제2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대체조제를 한 약사는 그 내용을 의

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러한 사후통보제도는 의사에게 약사의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주기만 할 뿐, 전문인으로서의 의사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약품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나아가 대체조제 이후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약사는 국가가 인정

한 동등성의 범위 안에서 대체조제를 하였다는 항변을 하면 책임을 부담하

지 않을 가능성이 큰 반면, 의사는 자신이 그러한 대체에 대하여 반대의사

를 명시하였더라도 법률에 의하면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

이 또한 문제가 있다.

③ 대체조제제도의 개선방안

대체조제에 관한 개정약사법 제23조의2에 의하면, 대체조제를 위하여는

첫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둘째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해야 하고, 셋째 처방전을 발생한 의사에게의 사후통보등의 3가지 요

건이 필요하다. 이에 의하면 대체조제와 관련된 문제는 불법임의조제의

경우와 달리, 위 첫째의 요건인 보건복지부령(즉 약사법시행규칙)을 정비할

경우, 법률의 개정 없이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약사법에 의한 대체조제 제도는 그 효능과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는 비교용출법으로도 약효동등성을 인정하고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

으므로,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 생물학적동등시험법에 의

하여 약효동등성을 인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대체조제와 관련된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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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생물학적동등시험법은 많은 시간과 비용

을 요구하므로, 자칫 의약분업의 시행을 연기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그에

따른 반발이 예상될 수 있다.

라 . 시설관 리에 관한 법규의 개선 방안

(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이 법은 병원이 가진 사회적 기능상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과 함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제27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고, 또한 제25조 및 제26조에 의거 시정명

령 위반시 형사벌인 벌금을 양벌로 부과받으며, 제28조에 의거 이행강제금

을 징수함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중한 처벌은

자칫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

하며, 벌금 부과보다는 행정벌인 과태료로 대체함이 타당하다고 본다.(김일

권,1999)

(2) 적출물 관리

적출물은 무엇보다도 발생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사전예방조치가 적

절하게 이루어지고 처리과정에서는 감염성을 차단하며 위생적으로 처리함

으로써 적출물 처리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기하고

그 관리과정 전반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양진영,1999)

이에 따라 1999년 2월 8일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2000년 8

월 9일부터 적출물을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상 감염성폐기물로 관리를 일원

화하게 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1999년 9월 21일 적출물처리규칙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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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하여 적출물처리업계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하는 경

우에도 문제가 없도록 시설기준 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2 . 의료기관의 조세 관련법규 개선방안

가 . 일반적 조 세제도 개선방안

현행 의료기관에 나타난 세제의 경우 의료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고 영

리법인과 거의 똑같은 조세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런 규정은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놓일 때 똑같이 과세한다는 과세형평의 원칙에 근거한 취지라

고 볼 때, 영리법인과 경쟁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데도 일률적으로 과세한

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를 통해 병원의 경영

개선의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설정하여서, 공익법인이 누리는 여러 가지 혜

택을 누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나 . 법인세 법 개선방안

(1) 고유목적사업체에 대한 법인세부과

조세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부담 형평의 원칙에 따라 법에 의하여 부

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제도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 현행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은 비영리,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 고유목적 사업체가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비영리목적을 수

행하는 공익사업체일지라도 그 사업체가 얻은 수익이나 소득의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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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관계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을 감안하여 엄격하게 감사 또는 관리되어야

한다. 만약 수익이나 소득의 지출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수행과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과세 특혜는 배제

되어야 한다.

따라서 결산과정에서 작성되고 보고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사업체 및 비

영리법인 자체의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형식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는 엄격한 심사제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에 대한 고

찰이나 의료법인의 실질적 운영행태에 대한 검사없이 의료기관을 수익사업

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는 우리의 법인세법제도는 문제

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4년제 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교육

관계기관으로 보아 그 경영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데 반하여, 3년제 간호전문대학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체로 보아 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형

식적인 구분보다는 미국의 예에서 제시된 것처럼 의료기관의 설립, 운영목

적이 무엇인가와 그 실질적인 운영이 목적에 따르고 있는가를 검사하여 법

인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한 제도이다. 즉 간호전문대학이 운영하

는 의료기관도 4년제 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임

상실험과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그 운영이 이러한 목적에 따르고 있다

면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박민,1999)

또한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의료법 제41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설

립허가를 받아 의료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에 의하여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이 개

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거나 개인의 채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당연히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의료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함이 정당한 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은 그 경영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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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성에 있고 그 운영의 비영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 된

다면 법인세법 제1조의 비영리법인에 포함시키고 법인세를 비과세함이 타

당하다고 생각된다.

(2) 수익목적사업체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도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수익목적사업체는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함은 당

연한 결론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

사업체의 설립목적이나 운영목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인세를 부과하

는 것은 문제가 있다.

수익사업체의 설립, 운영이 영리취득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나, 수익사업체

의 설립과 운영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제도이다. 앞에서 설명한 3년제

간호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수익취득이 목적이 아니고 임상

실험과 실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법인세를 비과세

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현행법상 어렵다면, 적용되는 세율을 영리법인의 세

율보다는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 비영리법인의 사업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야 한다는 점에서도 세율적용에 차이를 주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합목적

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박민,1999)

다 . 조세특 례제한법 개선방 안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및 제82조에 의하면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바, 공익법인의 형평성 제고 및 사회복지증진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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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지방세 법 개선방안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 등기의 세율)에 의하면, 정부에 등록된 종교단

체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

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가액의 1,000분의 8이 등록세율로 되어

있으나, 의료법인의 경우 1,000분의 15로 되어있는 바, 의료법인이 타 비영

리법인과 세제상 차별화 되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

다.

또한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의 등록세 부과와 관련, 과밀억

제권역·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내에서 사찰·사당·불당·성당·교회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등기를 할 경우 등록세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도 비영리사업자로서 다른 예외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

나, 기존의 개인병원이 의료법인화 할 경우에는 과밀억제의 유인이 없는

동시에 법인전환의 유인효과가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긍정

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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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 론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여 괄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이룩해 왔다. 이 기간동안에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하고 빠른 시일내에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부강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

다는 대명제로 민간에 대한 정부의 관여나 규제는 당연시 되었다.

그러나 경제규모의 성장과 국민들의 정치·사회적인 의식상승 등으로 정

부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매카니즘으로는 더 이상 선진경쟁사회로의 진입

이 불가능하다는 인식과 비판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오늘날 개

방화·국제화라는 흐름속에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통합되어 가는 상

황하에서 이미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 부문의 개혁을 단행해 나가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부문에 대

한 개혁을 국가적 최우선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온 힘을 결

집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규제개혁 없이는 모든 분야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

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어 여러곳에서 시행착오의 모습을 곳곳에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국민보건, 특히 그 중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법

적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즉 우선 의

료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법규와 의료기관의 조세관련 법규로 크게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그리고 전자는 다시 병원인력

관리와 관계된 법규 부분과 원무관리와 관계된 법규 부분 그리고 의료관리

와 관계된 법규,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와 관계된 법규의 부분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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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하였다. 이러한 분류방법은 복잡·다기한 의료관련 법규를 비교적 체

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자주 쓰이

는 방식이라 하겠다. 또한 조세관련 법규는 법인세법을 중심으로 법인세

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기부금 그리고 특별부가세를 살펴보았고 다음으

로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순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는 바, 그 예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프랑스를 들었다. 미국은

고도산업화국가의 전형으로 그 의료체계는 지방분권적이고 자유방임적인

색채가 짙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다른 법률체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료체계와 가장 유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개선방안에서도

많은 참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는 의료관련법들을 보건법전이

라는 하나의 법전으로 정리해 놓고 있고 또한 우리가 규정해 놓지 않은 선

구적인 조항들이 있어 그 고찰의 가치를 갖기에 충분하여 간략하게나마 살

펴본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현재 정부는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과

행정명령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 제언한

각종 법규들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부분적으로 인식하여 법규의 제·

개정의 과정에서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가지는 특성 즉,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인해 그 개혁의 정도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정부는 병

원의 관리·운영에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하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의 노력을 유도해야 함과 동시에, 의료복지향상을 위하여 병원규제정

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의 과

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생명의 존엄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보면, 물론 병원에 대한 일정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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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그 규제가 오히려 과도하고 불합리 할 때에는

오히려 원래의 의도를 왜곡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규제위주의

의료정책에서 의료기관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어서, 신뢰

를 기초로 병원정책을 입안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병원의 공익성을 제고

해 나가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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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sent , the Korean Law s on the medical field are very

limited in securing medical organizations ' autonomy and not much

rationale in it s context .

T 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aw s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medical organizations

and suggest it s direction to the reform for better system .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we first examined the government regulations

theoretically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cal organization . T hen,

the law s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medical organizations w 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 law 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law s

related to the taxes . T he resulting data was compared to the 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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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 stem on the regulations of medical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

Finally , I presented the reforming plans concerning on the present legal

regulations on medical organizations in order to revitalize the public

function of medical organizations and strengthen their competitive

pow er .

Fir st , in the law concerning human resources management , it

should be reviewed by concentrating on the Medical Practice Law

where the unrealistic capacity regulation of medical per sonnels is

defined. In the law concerning hospital affairs management , the study

will concentrate on insuring the substantiality of the health insurance,

relating to recent reforming ac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Moreover , since the most focused area in the study of the law

concerning the medical management is the medical practice law , the

study examined the issues that should be reformed immediately . Also,

the separation of prescription dispense system which became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recently w as studied and made a suggestions for

reform, focusing on pharmacist s ' voluntary prescription and substitution

of prescription .

Also, in the law s related to the taxes, the clear differences in

imposition of taxes in medical organizations are shown according to

whether or not make profit s . T herefore, the study fir st examine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legal per sons . T he judgement on this issue

should not be limited to the simple provisions in the related law s, but

it should rather be review ed collectively by considering the effect s on

the medical organizations and the public. However , the current

regulation ignores the public function of the medical organiza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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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ose the same tax burdens as other social organizations . T hus, in

this kind of matter , the new directions of the reform should be

proposed in order to encourage the hospital management reforms by

applying the tax exemption policy for the public non - profit legal

persons .

In Conclusion , there should be some regulations on medical

organizations that deals with people ' s life. How ever , when these

regulations become irrational, the essential qualities of the regulations

become distorted. T hus , it is advisable not to view medical

organizations as a subject of the regulation any more, but to promote

it s public function , such as financial support , based on the trust .

K ey W ord s : M edical Organizations, Tax R eg ulations, M anag em ent

R eg ulations, M edical L egal P ers on, Governm ent

R eg ulations, M edical Law, Tax Law, and A dm inistrativ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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